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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방역대책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(2판, 보건소 외 의료기관용)

1. 관련

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427(2020. 2. 7. )호

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7조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선별진료소

운영기관(보건소 외 의료기관)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진단검사비 지원계획(2판)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적용일 : 2020. 2. 7. (금) , 소급적용 가능

3. 아울러, 선별진료소 운영기관* 및 검사가능 의료기관(38개)에도 안내될 수 있도록

협조 부탁드립니다.

* 선별진료소 현황 :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

붙임 [2판]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(의료기관 안내용, 보건소 제외) 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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